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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제 목제 목제 목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15-259 (2015.6.24)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3538 (2015.6.25)

           2.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타 요양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대리처방, 전화처방 특

례(상기 관련문서)에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 처방 시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추가 조

치함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가. 보건복지부‘메르스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등(보건의료정책

과 제4105호 등)에 따라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

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

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 
 
             나. 다만,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

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 명칭

(기호), 환자의 상태,‘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원래 진료받

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
 
             다. 동 사항은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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